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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배경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1)은 2024년 10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 보호 조치(TPM, 

Technical Protection Measure)의 우회를 금지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제1201조에 따른 면책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미 의회도서관(U.S Library of Congress)은 

저작권청의 권고안을 전면적으로 채택하였고, 최종 규칙은 2024년 10월 28일에 발효되었다.

98년 법 제정이후 저작권청은 3년마다 관련 규칙 제정을 하고 있다. DMCA 제1201조2)는 저작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anti-circumvention clause)이다. 이 조항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방지하면서 이런 우회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 이런 우회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3년마다 이런 면책에 대한 논의를 하여 규정개정

작업을 하는 것이다. 

2. 주요개정내용

1. 제안된 면책 내용

1) 비영리 고등 교육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독립적인 목적으로 말뭉치(corpora)3)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함으로써 학술 연구 및 교육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을 목적으로 시청각 및 문학 작품에 대한 면책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변호사

 최승재

1) 이하 ‘저작권청’이라고 한다. 

2) �(A) No person shall circumvent a technological measure that effectively controls access to a work protected under this title. The prohibi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shall take effect at the end of the 2-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chapter. (중략)

3) �말뭉치 또는 코퍼스(영어: corpus, 복수형: corpora)는 자연언어 연구를 위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언어의 표본을 추출한 집합이다. 컴퓨터의 발달로 말뭉치 

분석이 용이해졌으며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해당 자연언어를 형태소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확률/통계적 기법과 시계열적인 접근으로 전체를 파악한다. 언어

의 빈도와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현대 언어학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이다. 인문학에 자연과학적 방법론이 가장 성공적으로 적용된 경우로 볼 수 있

다. 위키백과에서 인용. https://ko.wikipedia.org/wiki/%EB%A7%90%EB%AD%89%EC%B9%98 

https://ko.wikipedia.org/wiki/%EB%A7%90%EB%AD%89%EC%B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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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가 제안되었다.4) 또 진단 및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포함하여 동력 육상 차량, 해양 선박, 상업용 및 농업용 

차량이나 선박의 운영 데이터에 접근, 저장 및 공유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면책이 

제안되었다.5)

2) 청원서(petition)에서 청원인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편향을 고려하여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면책을 허용하여 달라고 하였다. 청원서에 청원인들을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모델과 시스템과 

같은 인공지능에 내재되어 있는 편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저작물의 이용의 경우에는 면책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6)

청원인은 인공지능의 경우 내재적으로 인종, 성별, 종교 등 여러 민감한 요소들에 기반한 편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편향성을 점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볼 때 공적인 이해에 

부합하고, 연구자들로 하여금 법적으로 위와 같은 편향성으로 인해서 소를 제기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인공지능에 구현되어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전혀 

‘악의적인 의도(Malicious Intent)’가 존재하지 않고,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 민감정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않을 것이며, 인공지능개발자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인들과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면 상호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저작권법 제1201조의 예외의 하나로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책임지는 인공지능(responsible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7)

2. 제안된 면책 내용에 대한 판단

1) AI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연구를 수행할 목적 면책: 기각 

저작권청은 AI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연구를 수행할 목적 면책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면책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Text and Data Mining)에 

4) �제안에 대해서, https://www.copyright.gov/1201/2024/petitions/proposed/New-Pet-Authors-Alliance-Inc-Library-Copyright-Alliance-and-

American-Association-of-University-Professors-1.pdf

5) �https://www.copyright.gov/1201/2024/petitions/proposed/New-Pet-MEMA.pdf 

6) �Petition for New Exemption Under 17 U.S.C. § 1201. Jonathan Welss가 청원인이다.  

7) �위 각주8의 청원인이 제출한 9차 3개념 규칙제정 청원서 3면. 

https://www.copyright.gov/1201/2024/petitions/proposed/New-Pet-Authors-Alliance-Inc-Library-Copyright-Alliance-and-American-Association-of-University-Professors-1.pdf
https://www.copyright.gov/1201/2024/petitions/proposed/New-Pet-Authors-Alliance-Inc-Library-Copyright-Alliance-and-American-Association-of-University-Professors-1.pdf
https://www.copyright.gov/1201/2024/petitions/proposed/New-Pet-MEM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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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었다.8)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일본저작권법의 일부로 학습용 데이터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면책을 인정하였다.9) 미국에서는 공정이용을 통해서 인공

지능 학습이건 인공지능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조항과 같은 불안정한 상태 내지 적용여부의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면책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 연방저작권청은 이런 면책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다시 공정이용조항의 

적용에 의해서 사안에 따라서 면책이 되거나 그렇지 않게 되었다.

2) 업스킬링과 재교육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기각  

저작권청은 업스킬링(upskilling) 및 재교육(retraining)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의 사용하기 위해 DVD, 블루레이 

디스크 및 디지털 전송 비디오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TPM) 우회를 허용하여 달라는 교육단체들10)이 제출한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가면책 논의에 대해서 반대자들은 청원인들이 문제의 행위가 비침해적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권청은 해당 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면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면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청원에서 제시된 문제점은 

면책을 제공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것이 저작권청의 판단이다. 

3. 수리에 대한 면책: 제한적 허용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제1201조에 따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지원 장치의 수리에 대해서 3년마다 갱신

되는 한시적 면책을 제공한다. 수리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행위에 대한 중요한 예외로 기능한다. 

1998년 미국 의회는 DMCA를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 등에 맞추어 제정하였다. 디지털 기술은 동일한 또는 

거의 완벽한 사본을 대규모로 신속하게 생성 및 배포할 수 있게 한다. DMCA 1201(a)(1)항에 따라 공포된 임시 

면제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바, 이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목적으로 주로 설계되거나 생산된 장치를 규제대상으로 한다. 

8)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신뢰성 연구를 위한 TDM과 같이 세부적인 규율방식을 취하는 대신 일률적으로 데이터마이닝의 경우에 인공지능학습용의 경우 면책

을 주자는 식의 논의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개관은 최승재, 인공지능과 젖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24)의 3장 참조. 논문으로는 다수의 논문이 있으나, 이철

남, “생성 AI의 데이터 학습에 관한 쟁점과 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 방향”, 과학기술법연구 29권 3호(2023) 33-70면; 류시원,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 마

이닝(TDM) 면책규정 도입 방향의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101호(2023) 347-390면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지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9) �일본의 저작권법 제30조의4는 TDM 면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자신 또는 타인이 향유할 목적이 아닌 경우, 

즉 정보 분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저작물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이 규정이 활용되는 예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Khan Academy 또는 LinkedIn Learn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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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A 제1201조는 일반적으로 DVD 암호화, 전자책, 게임의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승인된 공급업체 

소프트웨어가 다시 작동해야 하는 펌웨어(firmware) 부품 등 규정한다. 거의 모든 유형의 장치에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잠금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DMCA 제1201조에 따르면 콘솔 게임기부터 보트, 의료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기에 대한 수리 행위가 

사실상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저작권청의 이번 면책허용을 통해서 제한범위 내에서 기기(device)의 수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콘솔 게임기의 수리는 고장난 광학 드라이브 수리에 한해 면책이 허용된다. 반면, 다른 유형의 

콘솔 게임기 수리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업적 용도로 설계된 수리 장치는 제외되며, 수리가 아닌 개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디지털 잠금장치를 

우회하는 데 필요한 수리 도구에 대한 예외는 아직 제공되지 않는다.11)

 

3. 시사점

인공지능에 대한 데이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시적 면책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의 이론 논의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이용의 허부에 대해서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사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기업들에게 주는 불확정성을 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일정한 경우에 

그것도 산업의 동태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면책을 허용하는 미국에서의 논의는 우리에게도 참고가 

된다고 본다. 

우리 정부 또한 미국과 비슷하게, 2012년을 시작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하고 

있다.12) 이러한 고시의 제정에는 미국，호주 및 싱가포르의 룰메이킹 결과가 참고 되어왔다.

우리 저작권법도 기술적 우회조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anti-circumvention clause)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우회를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깨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법원도 엔씨소프트 판결에서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엔씨소프트의 정규서버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서버인 F로 게임이용자들을  

접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엔씨소프트가 이 사건 게임에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암호화, 변조 장치 등)가 무력화

되어 있는 게임 프로그램에 자신이 직접 접속 아이피를 수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엔씨소프트가 지정한 정규서버에만 접속하여 그곳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저작물인 이 사건 게임에 접근하게 

11) �https://ko.ifixit.com/News/54317/section-1201-exemptions-for-2021-repair-consoles-medical-devices 

12) �제104조의2 제1항 제8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https://ko.ifixit.com/News/54317/section-1201-exemptions-for-2021-repair-consoles-medical-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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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무력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저작권법 제104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13)라고 하여 이와 같은 기술적 우회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개벌 및 편향성 제거와 같은 공익적인 필요, 

수리목적과 같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한 면책을 주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저작권청이 행하고 있는 규칙제정 작업을 주기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그 청원의 대상, 검토의 

경과 및 결과 등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종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TDM 

면책규정의 도입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일반적 면책여부는 공정이용에 의한 면책여부의 판단으로 

돌리고, 오히려 미국 저작권청의 규칙제정작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향후 

기술발전을 감안한 한시적 면책을 허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공정이용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5)이 있는 우리

나라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대응방식으로 적절한 것이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3)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979 판결 [저작권법위반]. 

참고자료

˙�1. Copyright Office Denies Proposed AI Security Research Exemption in Triennial Rulemaking Under 

DMCA https://ipwatchdog.com/2024/10/25/copyright-office-denies-proposed-ai-security-research-

exemption-triennial-rulemaking-dmca/id=182593/

˙�2. 23 년 미국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3-10-19/pdf/2023-

22949.pdf

˙�3. 7 개의 유형 (Class) 으로 나뉜 새로 제안된 면책에 대해서 , https://www.copyright.gov/1201/2024/petitions/

proposed/

˙ 최승재 , 「인공지능과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24)

˙�이철남, “생성 AI의 데이터 학습에 관한 쟁점과 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 방향”, 과학기술법연구 29권 3호(2023)

˙�류시원 , “저작권법상 텍스트 · 데이터 마이닝 (TDM) 면책규정 도입 방향의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101 호 (2023)

https://ipwatchdog.com/2024/10/25/copyright-office-denies-proposed-ai-security-research-exemption-triennial-rulemaking-dmca/id=182593/
https://ipwatchdog.com/2024/10/25/copyright-office-denies-proposed-ai-security-research-exemption-triennial-rulemaking-dmca/id=182593/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3-10-19/pdf/2023-22949.pdf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3-10-19/pdf/2023-22949.pdf
https://www.copyright.gov/1201/2024/petitions/proposed/
https://www.copyright.gov/1201/2024/petitions/proposed/

